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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대법원�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0

도8444(2023년 9월 21일 선고)

[판결�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면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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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사실관계와�1,2심]

1993년 12월생인 피해 아동 B 씨의 이모

부인 A 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12

월경까지 야구 배트 등으로 B 씨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2019년 7월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

대)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A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1살이던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

됐다.

1,2심은 면소 판결했다. 2심은 “아동학대

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

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

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

다.”며 “이 조항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A 씨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에 조항의 시행

과 무관하게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

터 중단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공소제기일

인 2019년 7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단(요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공소시

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아

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

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

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

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

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관계자]

“이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

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

했다.”

(저작권자/법률신문)


